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1,154,994 18,034,650

일반회계 492,031,514 14,760,945

특별회계 109,123,480 3,273,704

기타특별회계 109,123,480 3,273,7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794,834 443,84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33,084 24,993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354,000 10,62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2,200 3,36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6,164,600 184,93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553,600 16,60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39 64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6,792,118 503,764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68,780,651 2,063,420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36,254 22,088

제 2 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85,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